
GS칼텍스, LPG 저장탱크 소송 패소
광주고법, 인구 밀집지역으로 불허처분 정당 … 1심에서는 승소판결

GS칼텍스가 LPG(액화석유가스)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놓고 제주시와 벌이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

에서 패소했다.

광주고법 제주행정부(재판관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)는 6월1일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<LPG 저장

탱크 설치 불허 취소소송> 항소심에서 <제주시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>이라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

인인 GS칼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.

재판부는 “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ｍ 떨어진 지점에 공동주택이 있고 반경 1㎞ 이내에 인구밀집지역이 존재

하는 점, 부지 주변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제주항 여객선터미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 사고가 발생하

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며,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을 발

견할 수 없다”고 밝혔다.

GS칼텍스는 제주항 인근에 LPG 저장탱크(프로판 300톤에 부탄 698톤)를 설치하려고 했지만, 제주시가 안전

상의 이유로 불허하자 2009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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